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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전망

1. 배경

인류사의	수많은	발명품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다는	점에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쉽게	원하는	모양

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이름을	따온	플라스틱은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1907년	레오	베이클랜드가	발명한	베이클라이트가	

최초의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다.1)	화학산업의	발전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차	증가

했고,	그렇게	인류에게	무한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주요	언론에서	공개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사진과	북극	얼음에도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모습은	충격	이상이었다.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화합물인	플라스틱의	장점이	환경에는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이에	주요국들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규제에	나섰다.	이런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이슈들이	

더해지며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2017년	말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인	중국이	수입

금지에	나섰다.	그동안	주요국들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폐기를	비롯한	

수거·재활용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중국과	저소득국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중국이	전면적으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주요국들은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고,	그	답은	친환경	대체	플라스틱의	개발,	무분별한	사용	규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에	있었다.	EU는	지난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미	해양오염의	원인	중	70%가	폐플라스틱에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었다(오태현,	2019).	

오 태 현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Plastics	Industry	Association,	“History	of	Plastics”,	https://www.plasticsindustry.org/history-plastics,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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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삶의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던	

많은	서비스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급증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주요국들은	더	이상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플라스틱	소비	및	폐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한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국들이	어떠한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향후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전망과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글로벌 플라스틱 소비와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3,4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은	1억	5,600만	톤에서	3억	5,300만	톤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그림	1	참조).	그만큼	플라스틱	재활용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며,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	

중	50%는	매립되고	19%는	소각되면서(그림	2	참조),	자원효율성과	환경오염	차원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대면접촉에	따른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면서	플라스틱	소비가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즉	방역	마스크	및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일회용	개인보호장비는	물론	방문포장과	배달	증가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1]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

자료:	OECD(2022a),	p.35.

(단위:	백만톤)

[그림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유형

자료:	OECD(2022b),	p.29.

(단위:	백만톤,	%)



6

2022– 02호ㅣ정책동향

OECD(2022b)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9년	4억	6,000만	톤에서	2060년	12억	3,100만	톤으로	3배	가

까이	증가하고,	같은	기간	폐플라스틱도	3억	3,500만	톤에서	10억	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플라스

틱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2060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그만큼	중요해

진	상황이다.	이에	OECD(2022b)는	전	세계	주요국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오염	영향을	고려한다면	재활용	못지않게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3.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내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즉,	플라스틱	전	주기(생산

→사용→회수·분리→재활용)에	걸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가	하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디자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재활용	물질의	사용	비중	확대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통하여	플라스틱의	분리	및	수거를	통한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회수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회수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림 3] 플라스틱 규제 유형과 수단

자료:	OECD(2022b),	p.155의	Fig.7-2에서	일부	발췌함.

3.1. 미국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활용보다	매립	비중이	높은	미국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도시	고체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75.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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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되고,	8.7%만	재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국가	재활용	전략(National	Recycling	Strategy)’에서는	2030년

까지의	재활용률	목표를	50%로	설정했다.2)	이	전략은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고체폐기물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미국의 ‘국가 재활용 전략’ 주요 목표 및 행동계획

목표 행동계획

재활용	과정에서의	
오염	최소화

-	재활용의	가치와	방법에	관한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	재활용	프로그램	및	정책에	관한	정보	활용	및	접근성	개선

재활용처리	효율성	
제고

-	재활용	인프라	및	수요에	관한	이해	개선

-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

-	신제품	디자인에서	분리수거	고려

-	국가	재활용	체제의	정의,	조치,	목표,	성과지표	개발	및	이행

관련 시장 활성화

- 관련 시장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정책결정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장에 관한 분석

- 재활용 제품에 관한 데이터 활용성 및 투명성 개선

- 폐플라스틱 수거 지역에서의 재활용 제품 생산 제고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재활용 원료 수요의 증대

자료:	U.S.	EPA(2021),	pp.9-16.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고체폐기물	

관련	정보와	처리에	관해	연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	정부	인사	및	NGO	등과	함께	자원의	사용	및	재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디자인	등에	관해	여러	부처와	협력에	나서면서	‘2018년	플라스틱	혁신	챌린지’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무부

(DOI:	Department	of	the	Interior)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변	청소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재활용	식품포장

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기업을	지원,	식품용기가	매립되거나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재활용,	폴리머,	대체물질,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2016~2021년에	‘도시	폐기물	재활용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원조와	보조금을	지원했다.	

2)	U.S.	Department	of	State(2022.2.28),	“U.S.	Actions	to	Address	Plastic	Pollution”,	검색일: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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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일  

2019년	1월	1일	발효되고	2021년에	개정된	「플라스틱	신포장재법(VerpackG:	Verpackungsgesetz)」은	기존	포장재	규정

(VerpackV:	Verpackungsverordnung)을	대체한	것으로,	제품	포장과	관련된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유통기업	등에	모두	

적용이	되며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	책임을	명확히	했다.3)	이	법에서	최초	포장재	유통자는	독일	국내에	포장된	상품을	유통

시키거나	전달한	자를	의미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처음으로	등록의무가	적용되었다.	이	법의	이행을	위해	‘중앙

포장재등재재단(ZSVR: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	신설되었고,	포장재	관련	데이터의	등록을	위해	

‘LUCID’라고	불리는	데이터	뱅크가	구축되었다.	LUCID를	통해	특정	제조사의	특정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포장재	제품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동시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	목표는	2022년부터는	63%로	상향	조정되었다.4)	한편	2025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이	25%	미만인	페트병의	

판매가	금지되며,	2030년부터는	재활용	비율이	최소	30%로	확대된다.						

															

																										
<표 2> 독일의 주요 품목별 재활용률 의무

구분 2019년 이후 2022년 이후

유리 80% 90%

종이 85% 90%

철	및	금속 80% 90%

알루미늄 80% 90%

음료수	포장 75% 80%

기타	복합포장 55% 70%

플라스틱 58.5% 63%

자료:	VerpackG,	“Information	Platform	for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on	the	Packaging	Act”,	검색일:	2022.8.20.

또한	플라스틱의	분리수거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신순환경제법(KrWG: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이	발효되었는데,	이를	통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정용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의무화되었다.5)

3)	VerpackG,	“Information	Platform	for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on	the	Packaging	Act”,	검색일:	2022.8.20.

4)	BellandVision,	“Packaging	Act”,	검색일:	2022.8.20.

5)		Gesetze	im	Internet,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검색일:	
20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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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감축(réduction),	재사용(réemploi),	재활용(recyclage)을	강조하는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낭비	방지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6)	이	법은	일회용	플라

스틱의	시장	퇴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	자원의	낭비	방지	및	연대적	재사용을	위한	정책	대응,	예정된	진부화에	

대한	대책,	더	나은	생산	등	다섯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2040년까지	네	개	기간(’21~’25년,	

’25~’30년,	’30~’35년,	’35~’4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제1기인	2021~2025년	기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20%	감축하고	포장재의	최소	50%	이상을	재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감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	물병의	무료	제공이	금지되고,	축제나	스포츠	행사	

등에서	스폰서	기업이나	기관은	플라스틱	물병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반	슈퍼마켓에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야	하고,	스티로폼	박스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음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정수기	설치가	의무화

되며,	전단지	및	언론출판물은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이	금지된다.	또한	식당에서	무료로	아동용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며,	정부기관은	근로	현장이나	행사장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절	금지

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일회용	패스트푸드	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50%	줄이기	위해	매년	전년도의	플라스틱	수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에	

미달할	시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보금증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세탁기는	플라스틱	

제거용	필터를	필수로	장착하도록	했다.	

3.4. 영국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기업의	재생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관련	법이	2022년	4월	1일	발효되었다.7)	이	법에	따라	영국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이	30%	미만인	경우	톤당	200파운드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의	긴급	포장재,	

영국	내	수입을	위한	운송과정상의	포장,	항공기·선박·철도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는	세금이	면제되며,	연간	생산	또는	수입되는	

양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에서	제외된다.8)						

	

6)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ë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2022.3.7),	“La	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	검색일:	2022.8.24.

7)	GOV.UK(2021.7.20),	“Introduction	of	Plastic	Packaging	Tax	from	April	2022”,	검색일:	2022.8.25.

8)		GOV.UK(2022.3.22),	“Check	Which	Packaging	Is	Not	Subject	to	Plastic	Packaging	Tax”,	검색일: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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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회용	비닐봉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21년	5월	21일부터	모든	사이즈의	일회용	봉투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최소	

10펜스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9)	그러나	비닐봉지가	▲조리되지	않은	생선·육류,	▲인간	및	동물이	바로	소비하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	▲씨앗,	▲꽃,	▲흙이	묻어있는	제품(감자나	식물류	등),	▲포장되지	않은	칼이나	면도날,	▲처방	약품	등을	담기	

위해	사용되거나	▲드라이클리닝과	같이	물품구매가	아닌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최소	100파운드에서	최대	2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일회용	컵	보증금	환불제도(Deposit	Return	Scheme)를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에	이르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10)	2018년에	처음	발표된	보증금	환불제도는	영국	시민들의	

플라스틱	및	유리	제품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8년부터	영국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제조가	금지되었다.11)	

																																								 <표 3> 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구분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플라스틱	스틱
2020년	10월
부터	공급금지

n.a. 규제	제안
2022년	6월	1일부터	
공급	및	제조	금지

플라스틱	면봉
2020년	10월
부터	공급금지

n.a. 규제	제안
2019년	10월부터	
공급	및	제조	금지

플라스틱	빨대 공급금지	제안 n.a. 규제	제안
2022년	6월	1일부터	
공급	및	제조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커틀러리

공급금지	제안 n.a. 규제	제안
2022년	6월	1일부터	
공급	및	제조	금지

풍선	막대 공급금지	제안 n.a. 규제	제안
2022년	6월	1일부터	
공급	및	제조	금지

플라스틱 용기 공급금지	제안
금지	또는	

요금부과	제안
규제	제안

2022년	6월	1일부터	
공급	및	제조	금지

자료:	UK	Parliament(2022.2.22),	“Single	Use	Plastic:	How	Do	Bans	Differ	across	the	UK	and	EU?”,	검색일:	2022.8.26.	

				

3.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22년	「예산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및	용기에	킬로그램당	0.4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12)	당초	2020년	「예산법」에서	처음	제안되었던	플라스틱세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계속	도입이	

9)	GOV.UK(2022.6.15),	“Carrier	Bag	Charges:	Retailers’	Responsibilities”,	검색일:	2020.8.25.

10)	The	Guardian(2021.3.24),	“No	Bottle	Deposit	Return	Scheme	for	Most	of	UK	until	2024	at	Earliest”,	검색일:	2022.8.26.

11)		GOV.UK(2018.6.19),	“World	Leading	Microbeads	Ban	Comes	into	Force”,	검색일:	2022.8.25.

12)		EY(2022.7.13),	“Italy’s	Plastic	Tax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3”,	검색일: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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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었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세는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플라스틱세를	국내법으로	

도입한	것이다.	플라스틱세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는데,	병,	가방,	식품용기,	포장재,	뚜껑	등의	제품이	포함된다.	

납부	대상자는	제품이	이탈리아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이며,	수입된	제품의	경우	구매자	및	유통업자가	

해당된다.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미납부	세금의	2~5배로	250~2,500유로이며,	세금을	늦게	납부

한	경우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벌금액이	일정	부분	경감된다.	단,	해당	제품의	플라스틱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나	재활용	

제품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플라스틱	중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제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관련	제품의	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2만	유로까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2011년부터	상점에서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2018년부터는	모든	봉투를	유료화하여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3.6.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22년	4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토양에	관한	법(Ley	7/2022,	de	Residuos	y	Suelo	Contaminados	

para	una	economía	circular)」이	통과되었다.13)	이	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이	최소	25%로	

설정되었으며,	관련	플라스틱	처리에	관한	세부정보를	라벨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킬로그램당	0.45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출용과	

재활용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스페인은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해왔는데,14)	2018년	7월	1일부터	상점에서	무료로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단,	두께가	50μm	이상이거나	재활용	원료가	7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제공기록을	기재한다는	전제로	적용이	

면제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두꺼운	비닐봉지라도	최소	50%	이상	재활용된	플라스틱	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2021년

부터는	경량	및	초경량	비닐봉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7. 일본 

2019년	5월	일본은	‘3R[감축(Reduction),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과	‘재생(Renewable)’	원칙에	기반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수립했다.15)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25%	감축,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60%	달성,	▲재활용	원료의	사용	두	배로	확대,	▲200만	개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플라스틱	설계와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친환경	디자인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조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우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13)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2022.4.9),	“Ley	7/2022,	de	8	de	abril,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	para	una	economía	circula”,	검색일:	2022.8.20.
14)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2018.5.19),	“Real	Decreto	293/2018,	de	18	de	mayo,	sobre	reducción	de	consumo	de	bolsas	de	plástico	y	por	

el	que	se	crea	dl	Registro	de	Productores”,	검색일:	2022.8.20.

15)		環境省,	“	プラスチック資源循環法関連”,	검색일: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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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해	재활용시스템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을	위해	화학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한다.	해양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를	근절하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	및	세안제에서	사용을	절감함으로써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3.8. 중국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미흡한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에	2007년	12월	중국	정부는	비닐	쇼핑백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는	일명	‘Plastic	limit	order’	고지를	

발표했는데,	이로써	0.025mm	이하의	두께를	가진	비닐봉지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0년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환경부	보도자료,	2020.12.18).	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	방안(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

度改革实施方案)’을	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	폐기물을	규제해오고	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	세정제,	

치약	등은	2021년부터	생산이	금지되었고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택배	비닐포장도	2021년부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사용금지가	확대된다.16)

한편	2021년	8월,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	중	‘플라스틱	오염관리	행동방안	통지(塑料污染治理行动方案的通知)’를	

통해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촉진,	주요	지역의	폐기물	정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17)	특히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며	과대한	포장을	규제하기로	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과	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위한	표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16)	한국무역협회(2021.1.19),	“올해	중국서	일회용품	규제	본격화…	플라스틱·비닐	등”,	검색일:	2022.8.10.

1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1.9.15), “国家发展改革委 生态环境部关于印发“十四五”塑料污染治理行动方案的通知”,	검색일: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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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와 전망

그동안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던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을	위해	사용을	줄이거나	친환경	물질로	바꿔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발표

하면서	플라스틱도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사용은	줄이면서	재활용을	늘리려는	자원순환적인	체제를	강화해가고	

있다.18)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	노력과	사용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자들은	탈플라스틱을	위한	기술혁신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한다(장현숙,	2019).	주요국들이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나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도	환경변화에	적응

해야	한다.	우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체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되는	

기존	플라스틱과	대조되는,	재생	가능하거나	생분해성을	갖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퇴비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연환경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의	용도별	사용	확대	로드맵을	검토·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기업들이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맞춤형으로	제작한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폐기	시	이를	책임지고	회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친환경	제품인지,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소비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산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친환경	플라스틱

으로의	전환	및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제고에	나서야	한다.

18)	ESG경제(2021.12.10),	“‘기후	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동시	해결책	찾아야”,	검색일: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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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02

국제 플라스틱 규제의 강화 추세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

1. 서론

우리는	지구	환경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	폭우,	냉해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바	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자원	전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경의	구분	없는	

국제	문제가	되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이	나라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구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모든	

국가가	골치를	앓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흐름의	종단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오염

자료:	경향신문(2018.12.10),	“필리핀의	한국산	쓰레기	5100t…흉측하고	역겨워”,	검색일:	2022.8.25.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중국에서	폐기물(특히	폐플라스틱,	미분류	폐지)	24개	품목	등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생활계	폐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다.	설상가상

으로	2019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	정책으로	비대면	배달	및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회용	폐기물이	급증하였다(그림	2	참조).

 

계 형 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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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일회용 배출 쓰레기

자료:	아시아경제(2020.9.22),	“‘일회용품이	산더미’	코로나에	‘쓰레기산’	어쩌나”,	검색일:	2022.8.25.

중국	정부의	폐기물	금수	정책은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되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	발생량이	

정부의	예상을	넘어서고,	폐기물의	역수입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폐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다.	중국의	지속적인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	폐기물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216,245톤에서	2020년	10월	현재	13,878톤으로	

93%	이상	감소한	실정이다(배진수,	2021).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자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으로	수출이	집중되었으나,	그	수출량이	대중국	수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불법	쓰레기	수출에		

의한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250여	개가	넘는	복합	쓰레기	산이	발견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환경오염과	

위생	문제를	야기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자료:	TV조선(2020.9.19),	“‘의성	쓰레기	산’	서류엔	잔량	‘0’…실제론	산더미	여전”,	검색일:	2022.8.25

환경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자국의	경제,	사회와	

산업	전반을	대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유한한	자원의	순환,	환경·경제	효율성	제고와	폐기물	발생량	감축으로	요약된다.	이와	

더불어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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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에	의해	촉발된	생활계	폐플라스틱	폐기물	사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한	축을	이루는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선언,	이러한	일련의	시대	및	사회·환경적인	변화가	함께	다가오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가	맞닥트린	폐기물에	의한	위기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기회	삼아	새로운	

개념의	자원순환을	통한	산업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주체들이	노력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자원순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쓰레기에서	신재생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산업	기회와	이를	위해	정부에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정책,	또한	현재	외국의	자원순환	정책과	기업의	대응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사회에서의 플라스틱 규제

2.1. 플라스틱 규제 배경

미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조지아주립대	공동연구팀의	발표(Geyer	et	al.,	2017)에	의하면,	1950년	플라스틱의	상업	생산이	

시작된	이래	2015년까지의	누적	생산량은	83억	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약	63억	톤이	폐기물로	버려졌다고	한다.	나머지	20억	

톤은	아직	사용	중이지만	결국은	수명이	다하게	되면	버려질	것이다.	그	많은	양의	폐기물	중	단지	9%만이	재활용되었고	그	

외	대부분은	매립되었거나	자연환경에	축적	또는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Geyer	et	al.,	2017).	연구팀은	현재의	방식대로	

생산	및	폐기물	관리를	한다면,	2050년까지	약	12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버려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Geyer	et	al.,	2017).

이제까지	전	세계	쓰레기의	상당량을	처리하던	중국은	2017년,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쓰레기를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폐섬유	등	고체쓰레기	24종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중국이	그간	수입해오던	쓰레기양은	한	해	730만	톤가량으로(2016년	기준)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을	넘는	양이었다.1)

1)	머니투데이(2018.4.3),	“급한	불	끈	‘재활용	대란’...	불씨는	여전”,	검색일: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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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수입금지 폐기물

수입금지 시기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 수

2017.12.31	이후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지,	폐방직물	등 24

2018.12.31	이후

철강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망간	함유량	25%	이상의	용재,	스케일링,	철	함유량	

80%	이상의	슬래그,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염화비닐	스크랩,	폐페트병,	폐차	

압축물,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	회수를	목적으로	한	폐전기·전자기기,	폐선박	등

16

2019.12.31 이후
목재 펠릿, 폐코르크, 텅스텐, 마그네슘, 티타늄, 비스무트, 지르코늄, 게르마늄, 

바나듐, 니오븀, 하프늄, 부스러기, 갈륨과 레늄,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등
16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8.4.23),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	검색일:	2022.8.25.

이와	같은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위해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을	개정한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되어	2006년	발효되었고,	이후	유럽연합(EU)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지침	등을	발표

하고	있다.	또한	EU	폐기물지침(2008/98/EC)2)에	따라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의	50%,	2030년까지는	

생활폐기물의	6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이며	2020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량을	1995년	대비	35%	수준으로	줄이고,		

2024년까지는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자원순환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	금지,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친환경	디자인(eco-design)의	필수화	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그	결과,	일부	선진국에서	매립률이나	소각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

나고	있다(그림	4	참조).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과	재활용이	용이한	고분자	물질	생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4] EU 매립금지 법안 적용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 현황

주:	녹색은	폐기물	재활용,	주황색은	에너지	회수,	빨간색은	폐기물	매립을	나타내며,	박스	안의	9개	국가에서	매립금지	법안	적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92.

	

2)	Eur-Lex,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검색일: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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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적으로	매년	1억	4,00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생산되며,	그	중	약	1/3이	수거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빠져나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그리고	폐기에	연간	18억	톤의	탄소가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0)에서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유럽	플라스틱	

협약(European	Plastics	Pact,	2020)의	유럽	플라스틱	협약	로드맵(European	Plastics	Pact	Roadmap)에	의하면,	2025년

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부터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2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거율,	선별	분리	및	재활용	능력을	25%	이상	향상

시키기	위해	수거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제품과	포장재에	최소	30%	이상의	재활용	수지를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9;	European	Plastics	Pact,	2020).

2.2. 플라스틱 규제 관련 주요국의 대응 

EU는	자원순환을	위한	국제	논의와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EU	회원국들이	규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와	교역하는	국가들은	이	규제를	지킬	것을	

강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을	시작으로	플라

스틱	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European	Plastics	Pact,	2020).	즉,	2011년과	2015년에는	‘순환경제	행동계획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18년에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수립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일회용품	제한	정책,	미세	플라스틱	연구,	포장재	규제	등	세부	조치를	구축하였다.	

조지혜,	주문솔(2020)에	의하면	EU	등	해외	주요국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한	이후	자원의	투입,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주요	동향과	패턴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

해오고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	진단·평가한다(표	2	참조).	이를	통해	현재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식별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향한	새로운	정책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2018년,	자원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주요	

요소를	포착하는	지표로	구성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매년	진단	결과를	대시보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1

							

<표 2> 국외 주요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현황

국가/기관 명칭 설명

유럽연합

(EU)

EU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Circular	Economy

(2018)

순환경제의	4단계(생산과	소비,	폐기물	관리,	이차원료,	

경쟁력과	혁신)에	따라	그룹화된	10개의	지표로,	EU	및	

회원국의	순환경제	진전	상황을	보여줌

개별국가

(national)

France	Key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Circular	

Economy(2017)

프랑스	경제의	순환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10개의	

지표로,	EU와의	비교	분석을	포함함

Netherlands	Circular	Economy	

Monitoring	System(2018)

네덜란드	경제의	순환성을	측정하기	위한	21개의	지표로,

이	또한	EU와의	비교	분석을	포함함

Indicators	Used	in	Japan	

3rd	Fundamental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

Cycle	Society(2013)

자원축적량에	초점을	둔	경제(투입,	유통,	산출)에서의	

물질흐름에	기반한	지표에	해당함

China	Circular	Economy	

Indicator	System(2017)

중국의	지표	시스템은	17개의	특정화된	지표를	포함한	

물질흐름에	기반함

민간

(private)

COTEC	Evaluation	of	Circular	

Economy	in	Spain	(2017)

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20개의	지표이며,	

스페인에	적용된	프레임워크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도	포함함

Circular	Gap	Report	(2018) 순환경제의	단일	척도로서	글로벌	순환성	측정항목이	제안됨

Ellen	MacArthur	Foundation	

Circularity	Indicators	(2015)
주요	지표로서	물질	순환성에	초점을	둠

Circle	Economy	Circle	

Assessment	(2017)

순환경제	전략의	실현을	지지하고	기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7가지	요소에	초점을	둠

자료:	조지혜,	주문솔(202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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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모니터링	체계는	‘생산	및	소비’,	‘폐기물	관리’,	‘이차원료’,	‘경쟁력과	혁신’의	4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10개	지표와	

상세한	내용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조지혜,	주문솔(2020),	p.33에서	재인용.

																																										

그	외에도	EU	회원국은	2020년부터는	경량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연간	소비량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통해	10개	품목의	판매	금지,	재활용	정보	라벨링	도입,	EPR	도입	및	플라스틱병	분리	수거율	2029년까지	90%	달성,	

2025년부터	페트	음료수병에	재생	플라스틱	25%	이상	적용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회원국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킬로그램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EU는	이미	

2017년	10월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KOTRA,	2021).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니며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한	방편이라	밝히며,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개발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면서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조치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세계적인	변화는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배진수,	2021).	예를	들어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의	적용은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

에도	플라스틱세	도입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EU	5대	수출품목(2019년	기준,	21억	

4,000만	달러)	중	하나이지만,	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재활용	압박과	더불어	비용	상승과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

하고자	하는	소비자	및	산업계의	노력	속에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한국포장

협회,	2021).	반면	이를	계기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생분해성	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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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생명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의	양은	지난	20여	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아직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	글로벌	국가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의	방지,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폐기물	교역	등에	관한	각각의	협약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	결의안은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오염방지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2022년	하반기부터	참여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존에	수출이나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왔으나	자국	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	H.R.	3684)」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관리를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국가	재활용	전략(National	Recycling	Strategy)’을	발표한	바	있고	주정부를	중심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우선	생수와	탄산음료용

으로	사용된	페트병의	재활용을	시작하였고,	더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물질재활용	기술	개발과	최근	

들어서는	저급	폐플라스틱의	원료화를	위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3)

	

일본은	일찍부터	강력한	입법	정책을	통해	생활계	폐플라스틱의	배출과	수거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으며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8년	책정된	「제

4차	순환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3R+Renewable’	원칙에	따라	플라스틱의	저감,	재활용,	재생재료	

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발표하여	플라스틱	순환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국가로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이성희,	2022),	자국	내	폐기물의	재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

이었다.	하지만	2017년	말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금지를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자체	폐기물	재활용을	늘려가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제안’을	발표하여	2026년까지	폐기물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국제	

규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3)	Congress.gov,	“H.R.3684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검색일:	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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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

3.1. 우리나라 산업 구조

196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기반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중공업과	원유	정제와	플라

스틱	생산의	석유화학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원유를	수입	및	정제하여	LPG,	휘발유,	나프타	등의	각종	

원료를	생산하는	1차	석유산업,	정제	과정	중	발생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BTX	등의	원료를	중합(polymerization)하여	합성

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기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2차	석유화학산업,	합성수지를	가공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플라스

틱	가공산업,	합성원료로부터	섬유를	생산하는	섬유산업,	합성고무로	다양한	고무를	생산하는	고무산업,	그	외의	화학제품을	

활용하여	페인트,	접착제	및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는	3차	가공산업과	3차	제품을	활용하여	다른	형태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4차	최종	석유화학제품	생산산업으로	구성된다.4)

																										

[그림 6] EU 석유화학산업의 분류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의	정의	및	범위”,	검색일:	2022.8.25

																																																									

석유화학산업은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에	적합한	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생산,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와	수출의	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다.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외	

4)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의	정의	및	범위”,	검색일: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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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친환경	기조가	확산하면서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고,	EU의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세,	

중국의	생활계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와	2024년까지	마련될	유엔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의	정책은	석유화학산업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플라스틱의	생명주기를	살펴보면,	원료로부터의	합성수지	생산과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플라스틱	가공산업을	거쳐	최종	

서비스·제품	생산산업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고,	사용	후	폐기된	플라스틱은	공공과	민간에서	수거된	후	재활용	또는	

매립,	소각되는	구조이다.	이전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는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순환이었기	때문에	화학	관련	

산업에서는	원재료의	대량생산과	최종제품의	공급만	고려하였으나,	국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	이후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서는	기존의	생산·공급	외에	폐기되는	폐플라스틱을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재활용	관련	

기술과	공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재활용과	관련하여	기존에도	일부	이루어지던	물질재활용	외에	재활용이	불

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폐플라스틱에	대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생산되는	단량체	등의	원료	물질을	새로운	고분자	물질	생산에	투입하여	새로운	고분자와	플라스틱으로	

재순환하는	사이클(cycle)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저급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생산하기	위한	열분해(pyrolysis),	가스화

(gasification)	및	플라즈마(plasma)	등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3.2 환경규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저탄소·친환경	기조가	확산하며	환경	관련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EU의	플라스틱세	부과와	중국의	생활계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	등이	그	방증이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석유화학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18년	기준안	

대비	상향	조정했으며,	2022년까지	일회용	컵,	비닐	사용량의	3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환경	관련	규제	대응력이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홍성욱,	2021).	이를	위하여	환경	관련	국내외	규제수준	

향상에	대한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량	등을	검토한	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분야의	생산품을	타	품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화학산업의	최대	난제이던	탄소	발생량을	줄이거나	타	산업으로의	

대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6)	재활용	플라스틱에는	기계적,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	적용된다.	수거	및	운송	등에	드는	제반	비용	문제로	현재는	중급	및	고급	폐플라스틱의	정제,	분쇄	등을	통한	

기계적	재활용	방식이	주로	산업화되어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신재보다	제품	물성이	좋지	않은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저급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위하여	화학적	재활용	처리	비중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고,	관련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GS칼텍스	미디어허브(2022.1.14),	“2022년	석유화학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	검색일:	2022.8.25.

6)	GS칼텍스	미디어허브(2022.1.14),	“2022년	석유화학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	검색일: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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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환경부	규제로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조달	부문	사용을	권고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우선	사용	등에	관해	관련	부처	간에	협의·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될	경우,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과	각국의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대국인	미국,	인도,	중국,	일본과	대한민국	등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협약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각	산업이	플라스틱	생명주기에	따라	받게	될	영향을	단계별로	검토해	보자.

																														 [그림 7] 플라스틱 전 주기 및 가치사슬

자료:	Waste4ME(2021.12.1),	“Evolving	the	Plastic	Recycling	Supply	Chain”,	검색일	2022.8.25.

1차	원유정제산업에서	공급받은	원료(monomer)로	고분자(polymer)를	생산하던	고분자	생산업계는	원유정제업계로부터	

원료를	직접	공급받는	비중이	줄어들고,	화학적	재활용	업계에서	재생산된	원료를	공급받아	고분자를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는	

생산	공정으로	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원료	공급처가	다양화되겠지만	생산제품의	변화는	없어	국제협약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을	것이다.	반면,	원유정제산업은	정제	과정	중	발생하는	나프타,	BTX	등의	원료가	플라스틱	산업	등의	수급처를	잃어	

관련	공정이나	산업을	축소하거나	타	분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고분자	소재를	공급받아	플라스틱(plastic)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3차	

가공산업과	플라스틱을	공급받아	전기·전자,	자동차,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4차	가공산업이다.	이	분야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국제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산업	분야도	

기존의	공급처로부터	동일한	품질의	고분자	재료를	공급받으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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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체인	소비자는	소비자의	피부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페트병처럼	식품과	관련된	제품의	구매	시	재활용	소재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구매하는	등의	회피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제품	구매에	따라	받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불편한	인식이	있다면	플라스틱이	아닌	타	재질의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8] 플라스틱 제품의 생애주기 

자료: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2022.1.17),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사업	기회와	리스크”,	검색일:	2022.8.25.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의	수거	단계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주택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민간	수거는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재활용이	어렵거나	물성이	매우	좋지	않은	폐기물은	공공에서	수거	및	처리하는	

분야로	공익의	성격이	강하다.	수거된	폐기물은	1차	수거센터에서	선별된	후	각각의	용도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동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	비용의	충당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의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전달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수거	잔재물이나	저급의	폐기물은	사용처가	불명확하여	버려지면서	환경에	노출되고	오염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저급	

폐기물	관련	재정·법·제도의	지원과	제품	생산기술	지원	및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도별	재활용	단계에서는	각각의	용도에	맞춰	2차	선별,	분쇄,	세척	등의	고도처리가	이루어지고	처리	이후	물질의	상태에	

따라	물질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	물질재활용은	선별된	폐기물의	원료별	재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정한	물성이	확보된다면	다양한	활용처가	있으므로	폐기물	협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그	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회수	분야는,	기존에	소각·폐기되던	낮은	물성치의	폐기물을	에너지	회수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RE100과	연계한	에너지로	활용한다면	국제협약에	의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적인	소각이	아닌	

RPF(Refuse	Plastic	Fuel),	RDF(Refuse	Derived	Fuel),	SRF(Solid	Refuse	Fuel)	등	고형연료	형태로	재활용되는	에너

지원은	정책의	지원이	일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고형연료의	발열에너지를	일정	칼로리	이상의	열량이	발현될	수	있을	



28

2022– 02호ㅣ정책동향

정도로	상향하고,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의	환경호르몬을	낮춘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고형연료	

부문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적	재활용	분야는	고도의	화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고비용의	설비	투자와	일정한	원료	공급처	확보	및	화학반응	후	

결과물의	품질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분야를	

확장해	나간다면	플라스틱	규제	협약의	영향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3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 및 전망

EU의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이후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정책과	규제들의	주된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자원순환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시행,	폐기물	매립과	소각	금지	법안의	실시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그리고	플라스틱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기조까지,	유한한	자원의	순환,	환경·경제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변화,	기후와	환경변화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진화하면서	ESG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ESG	경영은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ESG는	기업이	환경(E),	사회(S)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의사

결정(G)을	하는	경영으로	‘같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설계-생산-

소비-폐기’의	전	주기에	대한	ESG	경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기업	내	전	분야에서의	녹색	경영을	위한	재활용	또는	재

순환	등의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분자	화학산업은	사업장에서	상당량의	탄소	배출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개발	및	재활용을	통한	‘탄소	

순배출량	0’	기술의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부터	친환경	

디자인	적용,	바이오	플라스틱	및	재활용이	용이한	고분자	생산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ESG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개발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에	의한	폐기물	순환단지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에	의한	처리

시스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그림	9	참조).	하나의	자원순환	단지(플랫폼)	내에는	성과가	확인된	각종	처리시스템을	모듈

(module)화하여	존치시킨	후,	입고되는	폐기물(원료)에	처리단계별로	모듈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원료	입고부터	중간제품	및	최종제품	생산,	에너지화	및	소각	후	발생	잔재물의	첨가제로의	재활용까지	전	주기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늘리면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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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라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slot)을	구축한다면,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에	부응할	

솔루션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9]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순환을 위한 플랫폼

자료:	계형산(2022).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계획·시행되는	환경	관련	정책을	수용하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친환경	디자인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및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	등의	정책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4년까지	마련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화학공업	중심인	동시에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폐플라스틱	규제협약과	ESG,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자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하에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을	이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이를	발판삼아	우리나라가	

기후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로써	인류의	밝은	미래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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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1. 서론

플라스틱	사용과	더불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폐플라스틱의	부적정	관리에	의한	

불법투기,	하천·토양	오염,	해양오염	및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국제적	환경	이슈를	야기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4억	700만	톤	정도이며,	

2050년에는	16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약	4.0%씩	

증가할	전망이다(Girish	and	Raghavendra,	2022,	p.191).	특히,	일부	선진국들은	환

경규제가	느슨한	동유럽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렴한	가격에	수출

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국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미흡한	관리

체계,	적정	처리에	관한	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노천	소각,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국가	간의	유해폐기물	이동	금지를	통해,	폐기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1992년	5월	5일에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	가입함으

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2022년	현재	바젤협약	가입국은	189개국이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28일에	바젤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	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4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1)	바젤협약에서는	협약	

이행	및	집행을	위하여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2년에	한	번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를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바젤협약과	로테르담협약	및	스톡홀름협약이	같이	활동하기	위한	BRS(Basel,	Rotterdam,	

Stockholm)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구성하여,	같은	일정으로	동일한	장소

에서	동시에	COP(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3개	국제협약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여	유해물질의	국제적	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승 희 교수

경기대학교 

융합에너지시스템공학부

1)		Basel	Convention(2022.6.24),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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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적인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SM: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근	바젤협약	부속서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하였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처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서	작성,	파트너십	설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등과	더불어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이	주최하는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에서	여러	국제기관들과	과학적	지식	및	환경	정보를	공유하여,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의무사항을	논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바젤협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사항과	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동향	및	규정을	검토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바젤협약의 개요 및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동향

2.1. 바젤협약의 개요 

2.1.1. 바젤협약의 목적 및 구성 

바젤협약의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관리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해폐기물의	발생	감소	및	

ESM의	촉진’,	‘ESM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국가	간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시스템의	적용’	등과	관련된	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젤협약의	전문은	29개	조항의	본문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협약	제1조(협약의	범위)에	의

하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있어	통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부속서	Ⅰ의	통제	대상	

폐기물	범주에	속하는	모든	폐기물,	둘째,	부속서	Ⅱ에	따른	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	셋째,	부속서	Ⅲ에	포함된	폭발성,	

인화성	등	어떠한	유해특성이라도	보유한	폐기물,	넷째,	부속서	Ⅷ의	목록	A로	나타나는	폐기물이며,	기타로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	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부속서	Ⅰ에는	Y1(의료폐기물)부터	Y45(기타	유기

할로겐	화합물)까지	45개의	폐기물	범주,	부속서	Ⅱ에는	Y46(생활폐기물)부터	Y48(플라스틱	폐기물)까지	3개의	폐기물	범주가	

제시되었다.	부속서	Ⅷ의	목록	A는	구체적인	유해폐기물의	목록으로서	총	62개의	폐기물이	목록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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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바젤협약 전문의 구성

구분 본문 부속서

주요	
내용

총 29개의 조항으로 구성

·		제1조	협약의	범위	: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	대상	

폐기물의	범위

·		제6조	협약국	간	폐기물의	이동	절차에	관한	사항	

:	수입국의	서면동의	및	생산자와	수출자	간	계약에	

대한	수입국의	확인서	없이	수출	불가

·		제9조	불법	거래	: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를	야기하는	

경우,	통지가	없는	경우	등을	불법	거래로	간주

총 9개의 부속서로 구성

·		부속서	Ⅰ.	통제	대상	폐기물의	범주

·		부속서	Ⅱ.	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의	범주

·		부속서	Ⅲ.	유해특성	목록

·		부속서	Ⅷ.	목록	A	(구체적인	유해폐기물	목록)

·		부속서	Ⅸ.	목록	B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	목록)

자료:	UNEP,	Basel	Convention(2019),	pp.5-71.

		

	

협약국	간	폐기물의	이동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약의	제6조에서	다루고	있다.	바젤협약에	따르면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주무관청을	통해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사전고지	동의(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PIC	절차가	없는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불법	거래로	간주되며,	관계국의	동의가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되는	경우,	서류와	중대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투기(dumping)	등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불법	거래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2019년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용지로	허위	신고하여	58개의	컨테이너를	인도네시아로	수출

하였으며,	이	중	3개가	한국으로	재수출되어	불법	거래로	적발되었다.2)

2.1.2. 바젤협약의 구조 

바젤협약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당사국	총회(COP),	사무국(Secretariat),	개방형	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이행	및	준법위원회(ICC: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COP는	협약	제15조(당사국	총회)에	따라	설립되어	협약의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들로	구성된다.	COP는	바젤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촉진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된다.

2)		연합뉴스(2019.11.1),	“인니서	반송한	美	쓰레기	컨테이너,	인도·한국	보내져”,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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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젤협약의 구조

자료:	저자	작성.

바젤협약의	사무국은	제16조(사무국)에	의해	설립되어	회의	준비	및	지원,	협약	관련	COP	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	기술적	능력을	

갖춘	컨설턴트에	관한	정보	제공,	당사국에	불법	거래에	관한	정보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관련	국제

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며,	그	기능의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국제기구들과의	행정적·계약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UNEA에서	추진	중인	‘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가칭)’,	‘스톡홀름협약’,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등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과학적	지

식	및	환경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기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COP는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인	OEWG와	ICC를	산하에	두고	있다.	OEWG(Open-ended	

Working	Group)는	COP6에서	채택된	결정	BC-6/36(제도적	장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의	작업

계획,	특정	운영정책	및	결정을	개발하고	검토하며,	COP에서	심의할	작업계획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WG는	2년마다	작업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제12차	OEWG(OEWG12)가	운영되고	있다.	ICC는	2002년에	설립

되어	당사국이	바젤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촉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2.1.3. 바젤협약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당사국 총회 동향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표	2>에	나타내었다.	2017년에	개최된	COP13의	회의	

주제는	‘미래	해독: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이다.	COP13에서는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전기·전자	폐기물	및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2018~2019년	OEWG10	작업	프로그램에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을	새로운	작업	영역으로	추가하였다.	

COP14는	‘깨끗한	지구,	건강한	사람: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COP14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하여	바젤협약의	부속서	Ⅱ,	Ⅶ	및	Ⅸ를	

수정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개정안(BC-14/12)’이며,	둘째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성	방지와	ESM을	위한	조치(BC-14/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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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에서는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PWP:	Plastic	Waste	Partnership)을	설립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s	for	the	Identific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s	and	for	Their	Disposal)’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술지침의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술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COP15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글로벌	협약: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COP15는	

COVID-19로	인하여	2021년	온라인	부문과	2022년	대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을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기술지침서의	개정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OEWG에	의해	작성되고	COP16에서	보고될	계획이다.	대면	부문에서는	OEWG13의	업무계획에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한	효과성	및	추가	활동을	고려하는	것과	PWP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표 2>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당사국 총회의 주요 현황

구분 개최	시기 주요	논의내용

COP13 2017.4.24~2017.5.5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	 등에	 대한	 작업	 영역을	

OEWG10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

COP14 2019.4.29~2019.5.10	
·		플라스틱	폐기물을	바젤협약	부속서에	포함하도록	개정

·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PWP)	설립

COP15

2021.7.26~2021.7.30	

(온라인)

·		플라스틱	폐기물	수정안의	시행	및	당사국의	대처

·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의	업데이트	결정

2022.6.6~2022.6.17	

(대면)

·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의	개정안	

초안	작성	및	COP16에서	사무국에	보고	가능

·		OEWG13의	업무계획(2022-2023)에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	및	추가	활동	포함

·		COP15는	PWP	작업반에게	2022~2023년에도	2020~2021년	작업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청	가능

자료:		Basel	Convention(2021.8.8),	“Reports	and	Decisions”,	검색일:	2022.7.13;	Basel	Convention(2022.7.22),	“Twelfth	

Meeting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f	the	Basel	Convention(OEWG-12)”,	검색일:	2022.7.22.

		

2.2. 바젤협약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 및 관리 현황

최근	바젤협약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이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규정	개정,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OEWG의	작업	프로그램,	PWP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작업	현황	등이	있다.

2.2.1.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규정 개정

2018년	6월,	노르웨이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기술과	시설의	미비,	불법투기	및	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약	부속서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바젤협약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2019년	5월,	COP14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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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의	부속서	Ⅱ,	Ⅷ	및	Ⅸ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바젤협약 부속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목록 주요	내용 비고

부속서	Ⅸ B3010

고형 플라스틱 폐기물

·		비할로겐	폴리머(에틸렌,	스티렌,	…)

·		경화된	폐수지	또는	축합물(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	…)

·		불소계	고분자	폐기물(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	…)

2020.12.31	

폐지

부속서	Ⅱ Y48

다음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그러한 폐기물의 혼합물 포함)

·		유해폐기물인	플라스틱	폐기물(부속서	Ⅷ의	A3210	참고)

·		재활용	대상인	PE,	PP,	PS,	ABS,	PET,	PC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

(단,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오염	및	기타	

유형의	폐기물이	거의	없는	것)

2021.1.1	

시행

부속서	Ⅷ A3210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까지	부속서	Ⅰ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이러한	폐기물의	혼합물	포함)

부속서	Ⅸ B3011

아래에 나열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

해야 하며, 오염 및 기타 유형의 폐기물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함

·		단일	재질로	구성된	비할로겐	폴리머(PE,	PP,	ABS,	PET,	PC,	…)

·		단일	재질로	구성된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에폭시수지,	…)	

·		단일	재질로	구성된	불화중합체(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	…)

·		PE,	PP,	PET로	구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혼합물(단,	각	재료를	분리

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오염	및	기타	유형의	

폐기물이	거의	없는	것)

자료:	UNEP,	Basel	Convention(2019),	p.37,	p56,	p65,	p66.

														

부속서	Ⅱ(통제	대상	폐기물의	범주)에는	Y48(플라스틱	폐기물)이	추가되었다.	즉,	바젤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통제	대상	

폐기물의	범주로	간주함으로써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Ⅷ

(목록	A)에는	A3210을	추가하여	유해폐기물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부속서	Ⅸ(목록	B)에는	B3010을	대체

하는	새로운	항목인	B3011을	추가하여	유해폐기물이	아닌	플라스틱	폐기물의	구체적인	목록을	나타내었다.	B3011은	유해성이	

없는	일반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PIC	절차를	적용받지	않으나,	Y48과	A3210은	유해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PIC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2.2.2. 개방형 작업반(OEWG) 작업 프로그램

OEWG12의	작업	프로그램(2020-2021)과	OEWG13에서	향후	작업을	수행할	프로그램(2022~2023)	계획에서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내용을	<표	4>에	나타내었다.	바젤협약	COP15는	<표	4>에	제시한	OEWG의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작업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지침,	플라스틱	폐기물,	국가보고,	법적	명확성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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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바젤협약 OEWG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주요 작업 프로그램

구분
2020~2021년	

OEWG12	작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2022~2023년	

OEWG13	작업	프로그램(안)의		주요	내용

과학	및	

기술적	

사항

기술지침
·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의	업데이트

·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	업데이트의	연장

·		‘폐타이어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

지침’의	업데이트

플라스틱	

폐기물

·		COP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바젤협약에	따라	취한	조치의	

효과성	평가의	수행	여부,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검토

·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	및	환경정보	발전에	대응하여	

바젤협약에서	어떤	추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지	고려

·		COP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	바젤협약에	

따라	취한	조치의	효과성	평가	필요	여부,	

방법	및	시기를	평가

·		바젤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고려

국가보고
·		플라스틱	 폐기물	 인벤토리	 개발을	

위한	실용적	지침	개발
-

법적	명확성	제공
·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을	

바젤협약의	부속서	Ⅰ	또는	Ⅲ에	추가

하는지	여부

·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추가	구성요소	

또는	특성을	바젤협약의	부속서	Ⅰ	또는	

Ⅲ에	추가하는지	여부	

자료:	Basel	Convention(2022.7.22),	“Twelfth	Meeting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f	the	Basel	Convention(OEWG-12)”,	검색일:	2022.7.22.

첫	번째로,	OEWG12의	기술지침은	COP6(2002년)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개된	기술지침	개정안의	초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	바젤협약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조항과	국제	연계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의	ESM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기존의	지침에	플라

스틱	폐기물의	세부	종류,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	식별	및	인벤토리,	샘플링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3)	

OEWG13은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COP10(2011년)에	채택된	‘폐타이어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의	업데이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지침	필요성의	배경이	된	Sundt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고무가	주성분인	폐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기술지침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연구진은	타이어가	마모되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주행거리	1km당	0.033~0.178g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Sundt	et	al.,	2014,	p.40),	폐타이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무국은	바젤협약	부속서	Ⅸ(목록	B)의	B3040(고무	폐기물)	및	B3080(고무	폐기물	및	스크랩)의	ESM에	

관한	기술지침	개발	여부에	관해	2022년	10월	31일까지	당사국	및	기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	OEWG12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초래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바젤

협약	COP	결정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서	효과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평가방법	및	시기를	고려하여	작업	프로그램에	

3)		Basel	Convention(2022.5.11a),	“Draft	Updated	Technical	Guidelines	on	the	Identific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s	

and	for	Their	Disposal”,	검색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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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	또한,	토양오염원인	플라스틱	폐기물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	및	환경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젤협약에서	고려하여야	할	추가	활동을	작업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바젤협약에서는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ESM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이나	계획이	있는	당사국의	수,	목표,	목적	및	지표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세부목표가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바젤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	및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생성	방지와	최

소화,	ESM	개선,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실행,	당사국	및	기타	당사자들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OEWG12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인벤토리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벤토리에	관한	지침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식별,	정량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당사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정보의	국가보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현재	OEWG에서는	인벤토리	개발	방법론으로	소비수명	

방법론,	가구조사에	근거한	추정,	물질흐름분석(MFA:	Material	Flow	Analysis)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수명	방법론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생산	및	무역	통계에	대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또는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	생성에	

대해	모델링	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가구조사에	근거한	추정은	

가정과	같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문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MFA는	하나의	

국가를	기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입,	생산,	유통,	처리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의	물질흐름을	정량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른	인벤토리는	가정	및	산업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	소비량	및	축적량	등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	자료의	축적에	의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적절한	부문과	방법	그리고	

자원순환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	

네	번째로,	OEWG12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바젤협약의	부속서	Ⅰ(통제	대상	폐기물의	범주)	

또는	부속서	Ⅲ(유해특성	목록)에	관련	내용의	추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법적	명확성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유해하거나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여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젤협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폐기물이	부속서	Ⅰ의	범주에	속하고	부속서	Ⅲ에	나열된	유해특성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법적	명확성	제공을	위해	바젤협약	부속서	Ⅰ	또는	Ⅲ에서	검토	중인	사항은	<표	5>에	나타내었다.	또한,	

바젤협약에서는	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과불화옥탄산(PFOA:	perfluorooctanoic	acid),	과불

화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등의	화합물도	고려하고	있다.	PFOA와	PFOS는	플라스틱	섬유에서	

방수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H6.1(급성	독성),	H11(만성	독성),	H12(생태독성),	H13(처리	후	H1~H12의	유해특성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거나	또	다른	유해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해특성에	의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부속서	Ⅱ(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의	범주)의	Y48,	부속서	Ⅷ(목록	A,	구체적인	

유해폐기물	목록)의	A3210로	새로	규정되어	2021년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있어	통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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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플라스틱 폐기물의 법적 명확성 제공을 위해 바젤협약 부속서 Ⅰ 또는 Ⅲ에서 검토 중인 사항 

구분 부속서	Ⅰ의	폐기물	범주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

플라스틱	수지

·			Y13(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	접착제의	생산·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포름알데히드수지	폐기물의	경우	H6.1(급성	독성),	

H11(만성	독성),	 H12(생태독성)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중금속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

·			Y24(비소	및	그	화합물)

·			Y26(카드뮴	및	그	화합물)

·			Y29(수은	및	그	화합물)

·			Y31(납	및	그	화합물)	

·			카드뮴	및	납	안정제를	포함하는	경질	PVC의	경우	

H6.1,	H11,	H12,	H13(처리	후	H1~H12의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또다른	물질을	어떤	방법

으로든	생성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폐기물)의	유해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브롬화	난연제를	

함유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

·			Y45(기타	유기할로겐	화합물)

·			안티몬	화합물이	사용되는	경우	

Y27(안티몬	및	그	화합물)

·			브롬화	 난연제의	 농도와	 화학적	 성질에	 따라	

H6.1,	H11,	H12,	H13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용제와	같은	

유해물질로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

·			Y41(할로겐족	유기용제류)

·			Y42(비할로겐족	유기용제류)

·			폐용제	플라스틱	탱크의	경우	유해특성	 H11,	

H12을	나타낼	수	있음

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			Y1(병원·의료센터	및	의원에서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			Y3(폐의약품)

·			폐주사기의	 경우	 H6.1,	 H6.2(감염성),	 H11,	

H12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잉크,	염료,	안료	

등의	생산·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			Y12(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래커,	니스의	생산·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아조염료	폐기물의	경우	H11,	H12,	H13의	유해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금속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절연

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의	경우	

Y45(기타	유기할로겐	화합물)

·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

기물의	경우	H6.1,	H11,	H12,	H13의	유해특성

을	나타낼	수	있음

자료:	Basel	Convention(2022.5.11a),	“Draft	Updated	Technical	Guidelines	on	the	Identific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s	and	for	Their	Disposal”,	검색일:	2022.7.25.



41

2.2.3.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PWP)

PWP는	바젤협약	COP14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PWP의	목표는	전	세계,	대륙	및	국가	차원에

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ESM을	적용	및	촉진하고,	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최소화에	의해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다.	2022년	5월	15일	기준	PWP의	회원은	바젤협약	당사국	51개국,	2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

한민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4)	

PWP	작업반의	첫	회의는	2020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세이셸에서	개최되었으며,	4개의	프로젝트	그룹에서	업무계획

(2020-2021)을	채택하여	수행하고	있다.5)	각	프로젝트	그룹별	주요	업무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PWP의 프로젝트 그룹(2020~2021)

자료:	저자	작성.

프로젝트	그룹	1(플라스틱	폐기물	예방	방지	및	최소화)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및	포장	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의	정보,	모범사례	및	교훈	등을	수집하고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고려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그룹	2(금융	및	관련	시장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재활용	및	기타	회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모범사례	수집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그룹	3(플라

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관세	기능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의	수정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폐기물에	부여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세관	코드(HS-code:	Harmonized	System	code)와	바젤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4)	Basel	Convention(2022.5.26),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Working	Group	of	the	Partnership	on	Plastic	Waste”,	검색일:	2022.7.22

5)		Basel	Convention(2019.6.11),	“Terms	of	Reference	for	the	Basel	Convention	Partnership	on	Plastic	Waste	and	Workplan	for	the	Working	Group	of	

the	Partnership	on	Plastic	Waste	for	the	Biennium	2020-2021”,	검색일:	2022.7.11.



42

2022– 02호ㅣ정책동향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그룹	4(봉사활동,	교육	및	인식	제고)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과	

함께	파트너십을	위한	소통	전략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프로젝트	그룹	1~3에서의	활동과	연계하여	봉사활

동,	교육	및	인식	제고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PWP	작업반	2차	회의는	2021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작업반	활동	촉진	사항,	PWP	구성원	업데이트,	

4개	프로젝트	그룹의	활동	진행	상황,	향후	프로젝트	그룹의	활동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이후의	프로젝트	

그룹별	활동	사항은	COP15에서	결정되어,	향후	2년간(2022~2023년)에도	기존	작업계획(2020~2021년)의	이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3.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내 대응방향

3.1. 바젤협약 부속서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방안

바젤협약의	부속서	Ⅱ,	Ⅷ	및	Ⅸ가	개정됨에	따라	Y48,	A3210,	B3011이	규정에	추가되었다.	이	중	Y48과	A3210에	속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바젤협약에서	통제	대상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

하고	PIC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PIC	절차의	핵심	사항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유해성의	식별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통관	과정에서	유해폐기물인	A3210과	일반폐기물인	B3011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바젤협약	부속서에는	

A3210과	B3011과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	외에도	플라스틱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종류는	

<표	6>에	나타내었다.	바젤협약	부속서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폐기물은	수지,	라텍스	등의	생산·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금속	케이블,	폐배터리,	전기·전자	폐기물,	자동차	폐기물	등이다.	이러한	폐기물	중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은	바젤협약	부속서	Ⅱ	또는	Ⅷ에	해당하여	유해폐기물로	관리되나,	그렇지	않은	폐기물은	바젤협약	부속서	Ⅸ에	

따른	일반폐기물로	관리될	수	있다.

국내의	폐기물	수출입에서는	폐기물을	신품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허가	대상	폐기물을	신고	대상으로	허위	전환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의	폐기물	수출입	기업이	필리핀에	플라스틱	폐기물	6,500톤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스크랩’으로	수출하였다가	각종	유해물질과	이물질이	혼합된	것이	필리핀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반송조치가	

이루어졌다.6)	이러한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컨테이너	개장	검사를	2020년	전체	통관	건수의	1%

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7)	따라서	컨테이너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떤	종류인지,	

6)	김미경(2019.2.7),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슬픈	‘귀향’”,	「Greenpeace」,	검색일:	2022.7.18.

7)		환경부	보도자료(2021.3.23),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차단”,	p.2.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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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특성은	어떤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표	6>과	같이	바젤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	

또는	유해폐기물로	구분된	플라스틱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해	세부적인	식별	및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은	바젤협약에서	개정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식별,	

ESM	및	처분을	위한	기술지침’	등을	기반으로	하여	관세청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A3210과	같이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	시	PIC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폐기물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바젤협약과	국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절차와	보증보험	가입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유해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국가	간	이동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바젤협약의	부속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간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단일	재질로	구성된	비할로겐	폴리머,	경화수지,	불화중합체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PE,	PP,	PET로	구성된	플라스틱	

폐기물	혼합물이다.	따라서	여러	종류가	혼합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단일	재질	또는	PE,	PP,	PET로	구성된	혼합물로	선별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폐기물의	일반적인	선별공정은	반입,	1차	수선별,	스크린	선별,	2차	수선별,	압축,	반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선별은	설비적	측면에서	비용이	저렴하나	높은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를	활용한	폐기물	식별	및	선별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8)	우리나라에도	진보된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마다	폐기물의	성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실질적인	현장	검증,	즉	플라스틱	폐기물	

인공지능	선별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	및	재활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	후	처리	단계의	기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	및	생산	단계에서	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공정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조	및	생산자는	금속	병뚜껑을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여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	음료용기를	만들	수	있으며,	

접착제가	첨가되지	않은	라벨을	이용하거나	라벨을	제거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조	및	

생산자는	여러	다른	색의	페트병을	단일	색	페트병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단계의	공정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8)	Greyparrot(2022),	“Introducing	Greyparrot	AI	Waste	Analytics	Platform”,	검색일:	2022.7.24.;	Max-AI(2022),	“Technology”,	검색일:	2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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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바젤협약 부속서에 나열된 플라스틱과 관련된 폐기물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직접	

언급한	

항목

플라스틱	

폐기물

·		Y48(플라스틱	폐기물)

·		A3210(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까지	부속서	Ⅰ의	구성	요소를	포함

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	그러한	

폐기물의	혼합물	포함)

·		B3011(단일	재질로	구성된	비할로겐	

폴리머,	경화수지,	축합물,	불화중합체	

또는	PE,	PP,	PET로	구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혼합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오염	및	

기타	유형의	폐기물이	거의	없는	플라

스틱	폐기물)

수지,	라텍스	

등의	생산·

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Y13(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접착

제의	생산·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

·		A3050(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B4020(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용제나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고	목록	A에	등재되지	않은	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금속	

케이블

·		A1190(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	화합물	또는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기타	부속서	

I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으로	코팅되거나	절연된	폐금속	케이블)

·		B1115(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절연

된	A1190이	아닌	폐금속	케이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기타	항목

폐배터리
·		A1160(전체	또는	파편	상태의	폐납산

배터리)

·		A1170(미분류된	폐배터리)

·		B1090(규격에	부합하고	납,	카드뮴	

또는	수은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	

폐배터리)

전기·전자	

폐기물

·		A1180(목록	A에	포함된	축전기	및	기타	

배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	유리	

및	기타	활성	유리,	PCB	커패시터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

·	B1110(전기·전자	조립품)

·	B4030(사용된	일회용	카메라)

자동차	

폐기물
·		A3120(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

하는	파편)

·		B1250(액체나	기타	유해	성분이	포함

되지	않은	폐자동차	폐기물)

잉크,	염료	

등의	생산·

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

·		Y12(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래커,	

니스의	생산·조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A4070(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래커,	

니스의	 생산·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		B4010(유해할	정도의	유기용제,	

중금속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주로	수용성·라텍스	페인트,	잉크	

및	경화된	니스로	이루어진	폐기물)

자료:	Basel	Convention(2022.5.11a),	“Draft	Updated	Technical	Guidelines	on	the	Identific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s	and	for	Their	Disposal”,	검색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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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질흐름분석에 기반한 지속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인벤토리 구축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통계는	배출원	및	유해성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매년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공표된다.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에서	비닐류,	발포수지류,	페트병,	기타로	세분류되어	있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에서	폐섬

유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피혁	등으로	세분류되어	있다.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폐합성

수지로	분류되어	있다(환경부,	2020,	p.71,	p.904,	p.1046).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러한	폐기물	외에	영농폐기물

(농약용기류	및	폐비닐),	폐전기·전자	제품,	폐가구류,	폐조명기기	등	여러	종류의	폐기물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발생량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Choi	et	al.,	2020;	Rhee,	2016).	또한,	환경부	통계에서는	재활용량이	플라스틱	출고량에	

대해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의	양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잔재물(2차	폐기물)의	양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벤토리의	작성은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과	국가	간	이동,	ESM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바젤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수명	방법론,	가구조사에	

근거한	추정,	MFA	등	여러	접근	방식이	개발되었다.9)	소비수명	방법론은	수출입	및	생산	통계를	기반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의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통계의	정확성,	제품에	

내장된	플라스틱의	함량	등의	인자에	크게	좌우되어,	국가	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입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가구조사에	근거한	추정은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무게를	일주일	동안	측정·조사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폐가구와	같이	수명이	긴	폐기물의	조사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MFA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배출,	재활용	및	처분	등의	전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이지만	

각	흐름의	세부	수준에서	많은	데이터의	수집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과	

자원회수와	관련된	MFA	자료를	매년	발간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량,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등을	산정하고,	이를	일본	

플라스틱	관리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Plastic	Waste	Management	Institute,	2022).	대한민국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기초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며,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FA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인벤토리	구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FA	방식을	활용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인벤토리는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수출입량,	폐기물	발생량,	잔재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최형진,	

이승희,	2016,	pp.537-538).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MFA	예시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지속적인	

MFA	수행을	토대로	생산,	가공,	소비,	배출,	재활용,	처분	등의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	가장	장애(barrier)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에	의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방지,	최소화	

9)	Basel	Convention(2022.5.11b),	“Draft	Practical	Guidance	on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of	Plastic	Waste”,	검색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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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MFA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전태완	외,	2019),	사업장	폐플라스틱10)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림 3] 국내를 계로 설정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질흐름분석 방안

자료:	저자	작성.

3.3.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국제활동 강화

바젤협약을	포함하여	UNEA,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G20,	미나마타협약,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국제기구

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ESM	촉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국제활동에	

참석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바젤협약과	UNEA	등	세계	여러	국제기관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국제활동	현황	및	대한민국의	국제활동	강화	방안은	<표	7>에	나타내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바젤협약은	2019년에	PWP를	설립하여	4개의	프로젝트	그룹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방지	및	최소화,	

수집	및	재활용,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모범사례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	그룹은	주로	기초적인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ESM	전반에	관한	논의	및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도	PWP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사항과	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프로젝트	그룹에	국내	전문가,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젤협약에서는	협약의	목적에	맞게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바젤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	간	이동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21),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과정	평가연구(III)	-	폐전기전자제품	대상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작성	및	추적시스템	시범도입”,	

검색일:	2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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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플라스틱 관련 세계 국제활동 현황 및 대한민국의 국제활동 강화 방안

구분 세계의	국제활동	현황 대한민국의 국제활동 강화 방안

바젤협약

·		PWP를	설립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최소화,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한	프로

젝트를	추진함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적	교역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

·		PWP의	논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프로젝트	그룹에	국내	

전문가	참여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	간	이동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

UNEA

·		UNEA	제5차	총회에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드는	

결의안을	채택함

·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에	참석	

·	UNEP가	주최하는	공개	포럼에	참석

G20

·		포괄적인	전	주기	접근법을	통해	2050년

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추가적인	

발생을	금지하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을	

2019년에	채택함

·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	및	우수	

사례	공유

·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미나마타협약

·		일부	플라스틱에는	PVC	제조	공정에서	발생

하는	잔류	수은과	황화수은이	포함된	안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해양	플라스틱에	

흡착되는	정보를	공유함

·		해양	플라스틱에	흡착되는	수은	등의	오염

물질과	관련한	연구	자료의	공유

자료:		Basel	Convention(2022.5.11a),	“Draft	Updated	Technical	Guidelines	on	the	Identific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s	and	for	Their	Disposal”,	검색일:	2022.7.25.

		

2022년	개최된	제5차	UNEA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자는	결의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	175개국이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국제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UNEP는	INC의	작업을	모든	이해관계자

에게	공개하는	포럼을	2022년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11)	최종적으로	INC의	작업이	완료되면	UNEP는	외교	회의를	소집하여	

협약을	채택하고	서명하기	위한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서	INC와	UNEP가	주최하는	공개	포럼에	

참여하여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동향을	파악하고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협약의	제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UNEA(2022.3.2),	“Historic	Day	 in	the	Campaign	to	Beat	Plastic	Pollution:	Nations	Commit	to	Develop	a	Legally	Binding	Agreement”,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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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출	제로화	내용을	담은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	및	우수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모든	국가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출	제로화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및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ODA	사업의	규모는	2015년	약	1억	3,400만	달러에서	2019년	4억	7,3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체	

ODA	사업	규모의	0.2%	수준에	불과하다(이성희,	2022,	pp.13-14).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ODA	사업을	확대하여	G20	국가로서	국제적인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은	흡착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PVC와	같은	일부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에서는	잔류	수은이	발생하고	황화수은이	포함된	안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흡착되어	인체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수은	및	오염물질	흡착	효과에	의한	

해양	동물플랑크톤의	유기오염	독성	평가(2017~2020),	유기오염물질	흡착	미세	플라스틱	섭취와	바다송사리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의	상관관계	및	분자적	기작	규명(2019),	폐플라스틱에	오염물질	흡/탈착	평가를	통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예측	모델	

개발(2021~2022)	등의	여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미나마타협약뿐만	아니라	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정책의사	

결정과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일이다.

5. 결론

바젤협약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동향	및	규정	변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바젤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협약의	

부속서	Ⅱ,	Ⅷ	및	Ⅸ에	추가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	간	이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작업	영역을	개방형	작업반(OEWG)에	포함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SM)를	위한	과학적	지식	및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기술지침서을	작성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	파트너십(PWP)을	설립하여	PWP	내의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바젤협약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규정	개선,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별	유해특성을	식별하는	판단기준	및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통관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제조·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을	

ESM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함유한	다양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물질흐름분석(MFA)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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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방지,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MFA에	기반한	플라스틱	폐기물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UNEA,	G20,	미나마타협약,	ESCAP,	세계은행	등	여러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국제기구들과	국제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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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략 요약
EU의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략 1)

1. 서론

오늘날	플라스틱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다방면으로	통용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생산,	이용,	폐기되는	방식은	순환적이지	못하며	환경에도	해를	끼치면서	사회적

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12월	채택한	‘순환경제를	

위한	EU	행동계획(EU	Action	Plan	for	a	Circular	Economy)’에서	플라스틱을	우선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지정하고,	전략	마련을	약속하였다.	이어	2017년에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EU의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은	플라스틱의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수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물질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이	

환경과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나아가	

자원·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지속가능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본고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8년	발표한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본	전략은	플라스틱에	관한	EU	차원의	포괄적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김 이 진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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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황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기준	3억	2,200만	톤에	달해	1960년대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20년	내로	또

다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플라스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EU	내에서만	연간	약	2,58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31%는	매립,	39%는	

소각되고	있으며,	30%	이내로만	재활용되고	있다.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상당량은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3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활용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EU	내	플라스틱	수요의	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으로	유출되면서	그로	인한	환경·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1.5~4%를	차지하는	500만~1,3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결과	플라스틱이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UNEP에	의하면,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매년	최소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U	내에서만	연간	15~5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는데,	이는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이나	레저,	어업	등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	특히	일회용품의	소비	증가로	인해	이러한	환경·경제적	피해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식품과	먹는	물	등에도	유입되면서,	환

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EU	내에서만	연간	7.5~3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정확히	추적하고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생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소비자를	위한	

명확한	라벨이나	표식이	없는	경우	적절한	폐기물	수집과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플라스틱	유출이나	재활용에	어려움을	야기

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앞으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은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입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2)	2017년	12월	개최된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2)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과	미분류	폐지	등을	포함한	24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를	포함한	전	품목의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환경부	보도자료,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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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

유럽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도전과제이자	기회요인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	비전(A	

vision	for	Europe’s	new	plastics	economy)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2030년까지	EU	내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2030년까지	EU	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고,	다른	포장재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활용

률을	달성한다.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용량을	2015년	대비	4배	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		폐기물	분리수거	개선,	혁신	투자,	처리	기술	및	용량	향상	등을	통해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을	단계적

으로	줄여나가고,	공급원료로서	재활용	폐기물의	사용을	늘린다.	

■		더	가치	있는	플라스틱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학산업체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가치

사슬의	통합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은	교체하거나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		재활용	및	혁신	플라스틱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	부문에	안정적인	수익과	고용을	보장한다.	

■		플라스틱의	재활용	증대를	통해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그	결과	CO2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		플라스틱의	생산을	위한	혁신	재료와	대체원료를	개발	및	사용함으로써	탈탄소화	및	추가적인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소비자의	인식	증진을	통해	플라스틱	관련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한다.

■		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방지를	위한	순환해법	모색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		효과적인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의	유입을	감소시킨다.	

■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해	혁신적인	해법을	개발하고,	이들의	기원과	이동경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잘	이해하고	환경과	일상생활에	끼치는	해를	막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	당국이	상호	협력한다.

■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관련	기술과	장비의	개발·보급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입과	축적을	막고	대응행동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 비전 실현 전략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의	실현을	위해	유럽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주요	행위자는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재활용	혁신	지원,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확대·개선,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역량	향상과	현대화,	

▲재활용	및	재생	플라스틱	시장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플라스틱	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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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제성 및 품질 향상

4.1.1. 디자인 개선	

심미적	목적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더하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EU	플라스틱	폐기물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치에	해당한다.	디자인	개선만으로도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5년에	EU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5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특히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2030년까지	EU	내의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다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3)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1.2.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 증대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가	낮은	것은	그	품질과	공급량에	대한	상품	제조사의	불신에	일부	기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EU	집행

위원회는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산업계와	공동	작업을	통해,	선별된	플라스틱	폐기물과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품질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재활용	활동과	플라스틱	가치사슬	간의	연계,	특히	화학	부문	플라스틱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EU는	플라스틱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파트너십	구축,	특히	건설자재	및	폐자동차	관련	지침의	검토·개정,	

재활용	포장재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녹색공공조달	기준에	재활용	제품	포함	등의	방안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조치	도입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까지	1,000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EU	시장	내	새로운	제품에	

활용되도록	촉구하는	EU	차원의	서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물질	식별과	제거에	관한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4.1.3. 더욱 조화로운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선별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표준	충족과	오염물질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소비자	인식	

증진은	필수이다.	따라서	EU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선별을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행할	예정

이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폐기물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국가,	지역	및	지방	당국은	폐기물	관리업자와	협력하여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대중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PR이나	자원순환보증금제도(deposit	systems)4)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이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3)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검색일:	2022.8.30).

4)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원순환보증금제도”,	검색일: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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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플라스틱 폐기물 및 쓰레기 투기 억제

4.2.1. 플라스틱 폐기물 억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이들	일회용품은	해양쓰레기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어구	등은	해양동물의	몸을	휘감는	등	물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EPR도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증명된다.	이에	EU는	회원국들로	하여

금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고,	해양쓰레기의	모니터링	및	감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먹는	

물	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의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수돗물	섭취를	독려해	생수병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환경라벨링,	녹색공공조달,	EPR,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인식	증진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항만	수용시설의	설치	전략과	어구의	분실	또는	유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4.2.2.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법체계 확립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유입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타	플라스틱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오히려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분리수거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분해성

(biodegradable)’	혹은	‘퇴비화	가능한(compostable)’이라고	표시된	라벨	부착과	함께	사용	후	처리방식	등에	대해	명확히	

공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라벨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U	차원의	법적	기준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적	이점이	증명되지	않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oxo-

biodegradable	plastics)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에	있다.

4.2.3. 미세 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

화장품이나	세제,	페인트,	타이어,	의류	등의	제품	생산과정에	미세	플라스틱이	투입되고	활용되면서,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송,	

사용	및	처리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REACH5)	절차를	감안하여,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으로	하여금	EU	

차원의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등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절차에	돌입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라벨	부착이나	

기준치	도입	등	미세	플라스틱	유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5)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뜻하며,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평가·승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U	REACH”,	검색일: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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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순환해법을 위한 투자 혁신 모색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투자	혁신이	요구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84~166억	유로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전략	실현을	위해	혁신과	투자는	필수이며,	특히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전환은	핵심적인	이행수단에	해당한다.	

디지털	워터마킹을	통한	개선된	분리수거	방식	적용,	플라스틱	폐기물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과학적	

연구	수행	및	연구	혁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대체	원료	개발	등을	통해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EU는	현재까지	2억	5,000만	유로를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입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대체원료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1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	개발과	효과적인	재활용	절차	도입,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험물질	추적·제거	등의	우선	조치	마련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0년	이후의	연구	

혁신	투자를	위해	플라스틱에	관한	전략적	연구	혁신	의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이행을	위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시설	대상	민간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잘	설계된	EPR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촉진하도록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PR이	녹색	설계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자가	지불한	수

수료의	효과적	조정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U	회원국의	세제	및	공공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은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투자	촉진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는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해	55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연간	580만	톤의	폐기물	재

활용	용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순환경제	재정지원	플랫폼(Circular	Economy	Finance	Support	Platform)’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증진과	자원	조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4. 글로벌 대응행동

EU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가량이	해외로	이동하는데,	이	중	85%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이렇게	제3국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요원함에	따라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중국은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하는	규정을	최근	도입하였으며,6)	그	결과	EU	재활용업자들은	새로운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	및	축적되어	공공재인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국가	간에	협력해왔다.	EU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응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정책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6)				2022년	현재,	중국은	폐지를	포함한	전	품목의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본고는	EU	집행위원회에서	2018년에	발표한	플라스틱	전략의	내용을	정리한	것

이므로	2018년	상황까지만	본문에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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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플라스틱

의	경제성	및	

품질	향상

제품 디자인 개선 조치

·		2030년까지	EU	시장	내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가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착수

·		순환경제	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화학,	제품	및	폐기물	법령	간	상호	관련된	

이슈를	식별·처리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추적성	향상

·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디자인	적용

재활용 증대를 위한 조치

·		재활용	플라스틱의	활용을	촉구하는	EU	차원의	산업계	및	공공기관	대상	서약	캠페인	착수

·		재활용	물질의	활용에	관한	법적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	평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개정,	건설자재	규정	평가·검토,	폐자동차	처리지침	평가·검토

·		식품	접촉	물질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	보류	중인	승인절차를	신속히	완료

하고,	개선된	오염물질	정의	및	모니터링체계	도입

·		유럽표준화위원회와	협력하여	분류된	플라스틱	폐기물과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품질

표준	개발

·		적절한	검증수단	개발을	포함해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라벨링	

및	녹색공공조달	프로그램	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수거 개선 조치

·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분류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행

·		폐기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분리수거	등을	포함한	기존	의무에	대한	

이행	보장

플라스틱	폐기물	

및	쓰레기	

투기	억제	

일회용품 저감 조치

·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법적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	착수	등	분석작업	진행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대응 조치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해	항만시설에	관한	입법안	채택

·		어구의	분실이나	유기를	막기	위해	재활용	목표,	EPR,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등의	조치	마련

·	양식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마련

해양쓰레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EU	차원의	개선된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화

·	EU	회원국의	‘해양전략체계지침’에	따른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치	이행	지원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응 조치

·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EU	차원의	정의	및	라벨링	규정	개발을	위한	

작업	착수

·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이	유익한	조건과	적용기준	검토

·	REACH를	통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	착수

<표 1> EU의 플라스틱 전략 이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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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오염 억제 조치

·	REACH를	통해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추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절차	착수

·		타이어,	섬유,	페인트	등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옵션	

검토

·	플라스틱	조각의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개발

·	미세	플라스틱의	포집	및	제거	효과	평가

순환해법을	위한	

투자	혁신

가치사슬에서 투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EPR	수수료의	친환경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지침

·	최근	출시된	순환경제	재정지원	플랫폼에	의한	권고

·		1차	플라스틱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혁신적인	해법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민간	주도	투자기금의	실현가능성	검토

·	EU전략투자펀드와	여타	EU의	자금	수단을	통해	인프라	및	혁신에	직접적	재정	지원

·	플라스틱	대체	원료에	대한	영향평가	작업	추진

·		미래의	자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플라스틱에	관한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	

개발

글로벌	대응행동

핵심 지역에 중점을 둔 조치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폐기물	계층화	및	EPR	촉진,	어구	회수	개선	등을	통해	동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바르셀로나협약	이행에	대한	지지의	일환으로서	지중해	플라스틱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	검토

·	세계	주요	하천	유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방지를	위해	협력

플라스틱에 관한 다자간 이니셔티브 지지

·		UN,	G7,	G20,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지역	단위의	해양협약	등	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국제적	활동	참여

·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수단의	이행	등을	포함해	바젤협약에	따른	행동	지원	

EU 비회원국과의 양자협력 추진

·		EU	비회원국과	무역,	산업,	환경,	외교	등에	관한	정책대화	등을	통해	플라스틱	순환

경제	독려

·		폐기물	방지	및	적절한	관리,	순환경제를	장려함으로써	플라스틱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	지역	및	주제별	기금	활용

국제무역과 관련된 조치

·	플라스틱	폐기물과	재활용	플라스틱의	분류에	관한	국제적인	산업표준	개발	지원

·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EU	폐기물	선적	규정」에	준하여	제대로	처리되도록	보장

·	EU와	제3세계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개발	지원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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